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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원합 체 재  안내’게시  신

- 원합 체 재  차 보  쉽고 편하게 근할 수 습니다 -

■ 원 원합 체  심리 차에 한 내규( 하 합내규 )에 

 차   효과  

¡ 원합 체 심리 차에 한  고 민  해  돕  하여 

18. 6. 18.  합내규가 시행 고 . 에 라 매달 원합  날짜  

함께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  개  쟁  공개함 

■ 게시  신  취지   효과 

¡ 재  보  체계 , 누  공   :  남      

¡ 민  알 리 : 주  민에 한 차 모니 링 가능해짐     

¡ 하나  플랫폼에 링크하여 수  편 과 보간 연결  

¡ 주  재  하여 결  심에  쟁 과  민  심과 지식  

¡ 어  쟁  원합 체에  심리 고 는지  쉽게 알 수  → 하 심 

재  학계, 재야 계, 학도 등 많  용    

■ 고 사건, 진행 사건, 변  사건  하여 상  보 공

¡ 원 지 첫  상단 우 에 스 태  신 게시 사건  보여

주고, 사건  클릭 시 해당 게시   동

¡ 고, 진행, 변  사건  나누어 , 사건 , 사건 , 사건 , 사안 

개  쟁 , 변  청안내, 변 ․ 고 상, 보도 료, 결  등 재 차 

진행과   보  한눈에 볼 수 도      

¡ 사건 , 사건 , 사건  등  쉽게 검색할 수 는 능 공



- 2 -

□ 대법원 원합의체의 심리 차에 한 내규1) 제

○ 원  합내규  하여 2018. 6. 18.  시행하

-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존에 

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2)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

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임

○ 내규  주  내용  하나가 해당 사건  개  쟁   지 등  

통한 민에게 공개하는 것 ( 2  6항)

○  규 에 라 2018  6월  원 지 새 식 란에 원합  날

짜 보  함께 사건별 사안  개  쟁  담  원합 사건 심리 진행 사건 

목   고 사건 목  PDF  태  게시하

- 2018년 6월 게시물 바로가기

- 2018년 7월 게시물 바로가기

- 2018년 8월 게시물 바로가기

□‘ 원합의체 재판 안내’게시판 신설

○ 원합 사건에 하여 어  는  보  한곳에 모아, 누 든지 

원합 재   등에 심  는 경우 언 든지 효 고 쉽게 원하는 

보  찾아볼 수 도  원 지에‘ 원합 체 재  안내’게시

 신 하여 2018. 8. 16. 민 픈 ← 내규  당시 재  상  

○ 합내규가 시행  2018. 6. 18. 후 진행 거나 변  지 거나 

고  원합 사건에 하여 게시( 고 사건  공개변  진행 었  

건  변  항목에도 게시)

1) [별지 1] 참

2) 7 (심판  행사)

① 원  심판   원  3  2 상  합 체에  행사하 , 원  재판  다. 다만, 

 3  상   에   사건  심리하여 견  한 경우에 한 하여 다  각  경

우  하고 그 에  재판할 수 다.

1.  또는 규  헌 에 다고 하는 경우

2.  또는 규  에 다고 하는 경우

3. 에 원에  판시한 헌 · ·  또는 규  해  에 한 견  변경할 필 가 다고 

하는 경우

4. 에  재판하는 것  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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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재  안내 뉴  원 지 ‘재 ’ 뉴 가장 처 에 시켜 

근  고

○ 원 지   상단 우 에 신 게시 사건  스 태  보

여주고, + 튼 또는 사건  클릭 시 해당 게시   동

○ 재  안내 게시  하  탭  고 탭, 진행 탭, 변  탭  하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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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별   보  공

□ 각 탭별 상세 설명

① 고 탭 – 고 사건에 한 보 공

- 고 , 사건 , 사건 , 사건 , 사안 개  쟁 , 상 등, 보도 료 등

 

- 고 에는 각 사건에 한 사안 개  쟁  게시하고 고 후에는 고 

상, 보도 료, 비실  결  등  게시

-

- 고 상 클릭 시 고 상 뉴에 게시  해당 사건  고 상 , 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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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 시 주 결 뉴에 게시  해당 사건  결  동하여 편  고

- 사건  택하거나 사건 , 사건  등  하여 검색할 수 는 검색

능 

② 진행 탭 – 신건, 행 등 심리 진행 사건에 한 보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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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행 , 사건 , 단계, 사건 , 사건 , 사안 개  쟁  

- 사안 개  쟁  보  클릭 시 해당 사건  개 , 경과, 쟁  등  리  

PDF  열림( 고 탭, 변  탭도 동 )

- 검색 능  고 탭과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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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변  탭 – 공개변  사건에 한 보 공

- 변 , 사건 , 사건 , 사건 , 사안 개  쟁 , 청안내, 상 등, 보도

료 등  

- 변  에는 각 사건에 한 사안 개  쟁 , 청안내, 보도 료 등  게시하

고, 변  후에는 공개변  상  게시

- 보도 료 보  클릭 시 보도 료/언 보도해  뉴에 게시  해당 변  사건  

보도 료  동( 고 탭도 동 )

- 검색 능  고 탭과 동



- 8 -

□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○ 합 내규  통해 목  하  원합 체 심리 차에 한  

향상과 민  해 고 등  효과가  것  

○ 앞 도 원 사건 심리 차    해 지  

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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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1]

원 원합 체  심리 차에 한 내규

제정 2018.06.14 내규 제496호

1  ( ) 

 내규는 원 원합 체  심리 차  함   한다. 

2  ( 원합 에 심리할 사건  지 ) 

① 원  들  견  들어 원합 체  심리  한 합  ( 하 " 원합 " 라 

한다)에  심리할 사건  어도 그 합  10  지 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 한 심리  

하여 필 한 경우에는  지 할 수 다. 

②  원합 체  심리가 필 한 사건에 하여 원 에게 1항  원합  지  

청할 수 다. 

③  3  상   ( 하 " " 라 한다)에  사건  심리하여 견  한 경우 지라

도, 「 원 직 」( 하 " " 라 한다) 7 1항 1  터 4  지  사 가 다고 는 

경우에는 해당 사건  1항에 라 원합 에  심리할 사건  지 한다. 

④ 사건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7 1항 4   사 에 해당하는 것

 보아  1항에 라 원합 에  심리할 사건  지 할 수 다. 

1. 한 공공  해 계  거나 민  심도가 매우  사건 

2. 우리 사  근본  가 에 한 결단  시할 만한 사건 

3. 사  해 돌과 갈등 립 등  해 하  한  판단  필 한 사건 

4. 역사  사  평가가 필 한 쟁  다루는 사건 

5. 한   원  강 하여 언할 필 가 는 사건 

6. 그 에 1 터 5 지에 하는 사건 

⑤  3항  사 에 해당하는지 등에 하여 원   다  들  견  들  필 가 

는 경우에는 사건  쟁  등  원합 체에 보고할 수 다. 

⑥ 1항 터 4항 지  규 에 하여 원합  지  사건( 하 " 원합 사건" 라 한다)

 간략한 사안  개  쟁  터  페 지 등  통하여 공개할 수 다. 

3  ( 원합 체 심리) 

① 원합 체는 원합 사건  심리한다. 원 에게 척사 가 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

  재판  다. 

② 2 5항에 하여 보고  사건도 원합 체에  직  심리할 필 가 는 경우에는 2 1항

에 하여 원합 체에  심리한다. 

③ 원합 사건에 하여 심리한 결과,  7 1항 1  터 4  지  사 에 해당하지 아니

한다고  경우에는 원합 체 심리  지할 수 다.  경우 해당 사건   7 1항 단

에 하여 에  심리한다. 

4  ( 에  재판할 수 는 사항) 

원합 사건에 한 다  각  재판  주심   에  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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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 사 규 」 162  가 한 사항( 간  갱신,  취 , 보   그 취 , 집행

지  그 취 ) 

2. 변 , 통역 , 역   

3. 강 집행  지 

4. 달에 한 결  또는  

5. 그 에 1 터 4 지에 하는 사항에 한 재판 

5  ( 원합 사건 등 리) 

① 수 재판연  매월 원합 체  원합 사건, 변 사건, 고사건 등   한다. 

② 원합 사건에 하여는 그 심리  차 진행에 한 사항  원 산시스템에 등 한다. 

6  (  지  등) 

① 원합  매월  째 (다만, 해당  15  경우에는 22 )에 진행함  원  

하 , 원  지 하는 에 라 그  변경하거나 가하여 진행할 수 다. 변 과 고

 원합 과 다  날  지 할 수 다. 

② 1항  날짜는 미리 하여 공개한다. 변경  에도 같다. 

7  (  비 등) 

① 수 재판연  매월 1  상 2 에  원합  지  하여 필 한 사항  원

과 에게 보고한다. 

② 재판연  원합 사건에 하여 사·연 한 결과   에 미리 보고한다. 

③ 원합 사건에 하여 원합 체에  하여진 차,  등 후 진행사항에 라 재판연  

해당 에 맞 어 후  업무  수행한다. 

8  (판결  고 등) 

① 재판  고 에  재판  원본에 라 주문  낭독하고  지  한다.  재

판  허락  아 그 견  지   수 다. 

② 원합 체 고에 한 동 상  터  페 지 등  통하여 공개한다. 재판 는 고 직후 공개

한다. 

    

 내규는 2018  6월 18 터 시행한다. 


